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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 산 지 방 법 원

제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가합 손해 상2014 16223 ( )

원 고 망 소송 계인A B

피 고 주식회사 경남 행

창원시 마산회원구 지번주소 같 구 동3·15 642( : 246-1)

이사

소송 리인 변 사 진일

변 종 결 2015. 3. 18.

결 고 2015. 4. 8.

주 문

피고는 원고에게 원 이에 한 부 지는 연1. 78,541 2012. 7. 19. 2015. 4. 8. 5%

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 계산한 돈 지 하라, 20% .

원고 나 지 청구를 각한다2. .

소송 용 는 원고가 나 지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. 95% , 5% .

항 가집행할 있다4. 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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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원 이에 한 부 이 사건 소장부본140,969,000 2011. 7. 16.

송달일 지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각 에 한 돈5%, 20%

지 하라.

이 유

원고 주장1.

피고는 원고 부 인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신청에 해 내2011. 7. 15. A( ‘ )

진 에 한 채권가압 결 송달 고도 그 지 지 취지 산입C

게 리 하다가 송달 당일 입 원 인출해주었 뿐만, 401,602,455 2011. 7. 18.

아니라 경에는 자신 신용카드 채권 약 만 원 과 상계처리 하2012. 7. 7

다.

피고 인출행 상계처리는 채권가압 결 효 에 하는 것 망

인에 하여 불법행 를 구 하므 피고는 망인 피고에 한 손해 상채권 단독,

상속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상할 가 있다.

사실 인2.

다 사실 갑 내지 증 가 증 각 재1 4, 6, 10, 14, 15 , 1, 2, 4, 6, 7 ,

이 법원 피고에 한 자 자 자 각 거래 보2014. 1. 7. , 2014. 2. 6. , 2014. 3. 12.

출명 회신에 변 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 다.

가 채권가압 결 과 송달.

망인 에 한 여 채권 보 하 하여 울산지 법원에 채 자 피C C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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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를 채 자 하여 아래 채권에 한 채권가압 카합 이하 이 사건 가3 (2011 542, ‘

압 라고 한다 를 신청하 고 법원 가압 신청 인용하는’ ) , 2011. 7. 13. 결

하 다.

가압 결 본 시 분 피고에게 송달 었고 피고는2011. 7. 15. 9 53 ,

당일 후 시 분 그 지 지 취지를 산입 하 다2 26 34 .

나 송달 당시 계좌 황과 피고에 한 인출 상계. C ,

송달 당시 피고에 한 계좌는 개 고 잔액이 존재하는 계좌는C 6

그 개 는데 그 개에는 이미 잔액 훨씬 과하는 액 질권이 어4 , 2

있었고 나 지 하나는 원 계좌번 계좌 이하 이 사건, 4,800 , 693-07-XXXXXX ( ‘

계좌라고 한다 는 원 잔액이 있었다’ ) 103,754 .

그런데 송달 당일 후 시 분 이 사건 계좌에 주식회사 공업2 52 23 D

부 원 이하 이 사건 이라고 한다 이 입 었고401,498,701 ( ‘ ’ ) , 2011. 7.

원 액이 계좌 송 었다18. 401,498,701 E .

원141,000,000

채무자 이 제 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C 3

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

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1. .

선행압류 사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(1) ,

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(2) ,

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2. .

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별단예금(1) , (2) , (3) , (4) , (5)

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가압류한다3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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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피고는 에 하여 가지고 있 원 신용카드 채권2012. 7. 19. C 1,777,904

과 이 사건 계좌 지 채 당시 원 잔액이 있었다 를 상계 이하 이( 1,803,117 ) ( ‘

사건 상계라고 한다 하 고 그 결과 이 사건 계좌 잔액 원이 었다’ ) , 25,213 .

다 망인 여 청구사건과 본압 이.

망인 울산지 법원에 상 여 청구 소 가합 를 하C (2011 5666)

는데 법원 망인에게 원 이에 한 지연손해, 2012. 5. 10. ‘C 144,446,383

지 하라는 취지 결 고하 다’ .

망인 승소 결에 해 울산지 법원에 이 사건 가압 를 본압 이 하는

채권압 추심명 타채 신청하 고 이에 법원 망인(2012 6269) , 2012. 6. 19.

신청 인용하는 결 하 다.

라 망인 사망과 상속.

망인 이 사건 소 계속 인 사망하 고 원고는 상속분2014. 8. 5. , 2014. 10. 8.

할 를 거쳐 이 사건 소송상 채권 단독 상속하 다.

단3.

가 이 사건 가압 피압 채권에 이 사건 채권이 포함 는지 여부.

채권압 에 압 채권에 장래 채 자 계좌에 입 채권이 포함1)

는지는 압 명 에 한 압 할 채권에 그 채권이 포함 었는지에 해 결

는 것이고 이는 곧 압 명 압 할 채권 시에 재 언 해 에 라 결‘ ’

는 것이 원 이다 그런데 채 자는 히 타 에 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. 3

법 분쟁에 편입 어 압 명 에 한 를 부담하는 것이므 이러한 채 자3

는 압 채권이나 그 범 를 악할 과도한 부담 가지지 않도 보 할 필요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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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 라 압 할 채권 시에 재 언 그 언 자체 내용에 라 객. ‘ ’

엄격하게 해 하여야 하고 언 미가 불명 한 경우 그 인한 불이익,

압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 채 자가 통상 주 가진, 3

사회평균인 그 언 이해할 포함 여부에 가질 있는 채권

특별한 사 이 없는 한 압 상에 포함 었다고 보아 는 아니 다 법원( 2012.

고 다 결 또 채권가압 효 가압 결 본이 채10. 25. 2010 47117 ). 3

자에게 송달 즉 채 자가 그 내용 알 있는 객 상태에 놓여 다고, 3

인 는 에 즉시 생하는 것이고 가압 채권이 행에 한 채권이라고,

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법원 고 다 결( 2004. 2. 13. 2003 58720 ).

이 사건 돌아 보건 앞 본 이 사건 가압 결 언상 이 사건 가2) ,

압 인해 압 는 채권 채권가압 효 이 생할 당시 존재한 채권 즉 그,

가압 결 본이 채 자인 피고에게 송달 이 에 생한 채권에 국한 다고3

할 것이다 라 이 사건 가압 결 본이 피고에게 송달 시간 이후에 이 사건.

계좌에 입 이 사건 이 사건 가압 피압 채권에 속하지 않고 그 입,

이 결 본 송달 당일 피고 업시간 내에 이루어 다고 하여 달리 볼 것

아니다.

나 피고 불법행 책임 인 여부.

이 사건 가압 효 이 이 사건 채권에는 미 지 아니하므 피고1)

가 이 사건 인출해 행 는 망인에 한 불법행 에 해2011. 7. 18.

당하지 않는다.

그러나 이 사건 가압 는 그 결 본 송달 당시 이 사건 계좌 잔액인2) 103,7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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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에 한하여 그 효 이 있고 이 사건 상계는 그 일부가 이 사건 가압 피압 채권,

에 한 것이므 이는 특별한 사 이 없는 한 채 자 가압 효 에 하는 처, 3

분행 이다 게다가 피고는 가압 결 채 자 앞 본 같이 이 사. 3

건 계좌 원에 한 지 지 취지를 산입 하여 리하 상태 므103,751

상계 인하여 망인 가압 채권자 권리가 침해 다는 데 한 고 또

는 과실이 있었다고 이 상당하다 라 피고 상계는 이 사건 가압 효 에.

하는 한도 내에 망인에 한 불법행 에 해당한다.

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압 효 에 하여 부당하게 상계처리3) ,

원 이 사건 가압 인하여 압 액 원 상계 후 남 액78,541 (= 103,751 -

원 이에 한 상계일이자 불법행 일인 부 피고가 그 이행25,213 ) 2012. 7. 19.

범 존재 여부 범 에 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결 고일인 2015. 4. 8.

지는 민법이 한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한 특5% ,

법이 한 연 각 계산한 지연손해 지 할 가 있다20% .

결4.

그러므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인 범 내에 이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,

지는 이 없어 이를 각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, .

재 장 사 동운

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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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


